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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제 안 이 유

연도중 국·도비 보조사업 정리,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

추진재정보전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,국·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필

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.

2.주 요 골 자

가.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

총규모는 324,81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,430백만원이 증액

되었으며,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,724백만원이 증액된 259,898

백만원,특별회계가 2,706백만원이 증액되어 64,912백만원 임.

나.세입예산은

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138백만원,세외수입 3,697

백만원,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547백만원,국·도비보조금

2,342백만원이며,

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,730백만원,국·도비보조금 986백만원임.

다.세출예산은

일반회계가 정책사업비 8,313백만원(예비비 900백만원 포함),

재무활동 △31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△1,277백만원이며,

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2,522백만원,재무활동 184백만원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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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방자치법 제130조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

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의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제45조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

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다만,시·도의

경우 국가로부터,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

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

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

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

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
